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4,063,646 25,021,909

일반회계 706,747,130 21,202,414

특별회계 127,316,516 3,819,495

공기업특별회계 54,788,511 1,643,65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4,788,511 1,643,655

기타특별회계 72,528,005 2,175,8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677,943 410,338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2,615,000 78,4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13,877 120,416

수질개선특별회계 67,000 2,01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60,780 112,8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53,739 31,612

주택사업특별회계 2,286,893 68,607

농공단지특별회계 5,604,845 168,145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302,546 39,07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43,069 109,29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4,594 7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856,226 175,687

도시개발특별회계 28,621,493 858,6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26,81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


